
1.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(안전보건관리책임자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

(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등)와 관련입니다.

2. 위 법령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변경하고자 합니다.

  ❍ 사    유 : 기관장 임명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(변경)

  ❍ 변경내용

구    분 기 존 변 경 비고(변경일)

안전보건관리책임자
경영지원본부장

박 관 선
이사장

조 성 일
2019.7.5.

   ※ 안전 및 보건관리자 선임현황(’19.7.5일 기준)

구    분 성  명 보유 자격증 비 고

안전관리자
4급 최상훈 건설안전기사

산안법 제15조
6급 박  훈 산업안전기사

보건관리자 5급 임아롬 대기환경산업기사 산안법 제16조

끝.

"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를 경감해주는 제로페이"

서울시설공단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(변경) 보고

담당자 팀장 안전처장 경영전략본부장

이사장

협조자   

시행 안전처-3601 ( 2019.07.17. ) 접수 (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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